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기타소득자 파일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0］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국세청(홈택스)

담당

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1. 2018. 2. 13.(전주대학교)

2. 2018. 2. 6.(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오프라인 수집(개인의 신청서)하여 기타소득자 파일 형태로 제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1. 국세기본법 65조의7,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3. 소득세법 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1. 기타소득세 지급명세서 제출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주민번호, 은행명, 거래일자, 금액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


